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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

1 기 본 현 황

□ 사업 성격 및 사전절차 대상 여부
신규 계속 투자심사 학술용역 기술심사 지역보조심의 정보화심사 공유재산 안전예산 출자·출연

□ ☑ □ □ □ ☑ □ □ □

경상 투자

☑ □

□ 지역보조사업 형태 및 법령근거
지원형태 법령근거 보조금심의회 결과
사업보조 아동복지사업법 제59조

적정
운영비보조 민간시설 운영지원

□ 사업 담당자
실․국 부서명 과 장 팀장 주무관

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김명주
02)2133-5165

홍우석
02)2133-5179

김경래
02)2133-5181

□ 사업개요

사업기간 ☑연례반복

사업위치 중구 외 15개 자치구

총사업비 총
4,708,316,000천원

[국비] [시비]
4,708,316,000천
원

(보조율)
0 %

[구비]

사업내용
○아동복지시설 102개소의 생활아동 영양급식비, 직업훈련비,
자립정착금, 대학입학금, 용돈 등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
구성원으로의 육성 도모

사업형태 □직접수행 □자치단체 보조 ☑민간이전 □출연출자 ☑민간위탁 □기타

사업시행주체 민간시설 100개소, 시립시설 2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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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예 산 설 명

구 분 2014년
예산액

2015예산액
(A) 2016예산(B) 증감 (B-A)

(B-A)*100/A

계 (x-)
5,592,953

(x-)
4,813,860

(x-)
4,708,316

(x-)
△105,544

(x-)
△2

사회복지사업보
조

(x-) (x-)
4,365,650

(x-)
4,708,316

(x-)
342,666

(x-)
7

□ 예산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

3 사 업 설 명

□ 사업목적
○○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의 학교 및 시설 생활비와 사회진출을 위한

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 도모

□ 사업근거
○ 법령상 근거 : 아동복지법 제59조
○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
-『2015 아동분야 사업안내』보건복지부 지침

-『2015 아동복지사업 안내』서울특별시 지침

□ 사업내용
○ 위 치 : 중구 외 15개 자치구
○ 규 모 :

아동복지시설 102개소 생활아동 3,500명

- 아동양육시설 등 40개소 3,150명

- 아동공동생활가정 : 62개소 350명
○ 사업기간 : 2016. 1월 ~ 12월

□ 예산 총괄 (단위 : 천원)

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

사회복지사업보조
○아동복지시설(그룹홈 포함) 103개소 생활아동
직업훈련비, 자립정착금 등 지원
4,708,316,000

= 4,708,316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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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 사 업 효 과

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□ 2016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금액 추진세부내용

계 4,423,208

기본계획 수립 등 2016.01~2016.12 4,423,208 자립정착금, 직업훈련비 등 지원

○ 주요내용 : 보호필요아동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의 육성을 위한 학교와

시설 생활 및 자립 지원
○ 총사업비 : 4,423백만원 (재원 : 시비 100%)

□ 추진경위
○○ 1961. 12. 30 아동복지법 제정

○ 1976. 09. 10 불우아동건전육성 대책 수립

○ 1981. 04. 13 아동복지법 개정

○ 2000. 01. 12 아동복지법 전면개정(법률 제6,151호)

○ 2004. 03. 2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(법률 제7,212호)

○ 2005. 01. 01 아동복지사업 중앙정부의 지방이양(분권 교부세

교부)

○ 2008. 12. 1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(법률 제9,122호)

○ 2012. 08. 05 아동복지법 전부개정(법률 제11,002호)

○ 2013. 01. 2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(법률 제11,520호)

○ 2014. 01. 2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(법률 제12,361호)

○ 2015. 01. 01 아동복지사업 관련 중앙정부의 분권 교부세 교부

만료

○ 2015. 03. 2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(법률 제13,259호)

□ 중점추진사항(사업추진의 필요성)
○ 보호필요아동 학교 교육 및 직업훈련 등 통한 건전한 사회 구성원 육성

□ 사업추진절차
○집행절차

- 기본계획 수립(시) ⇒ 보조금 신청(시설→자치구→시) ⇒ 보조금

집행(자치구) ⇒ 정산？보고(시설→자치구→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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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향후 기대효과

5 최 근 3 년 결 산 현 황

○ - 보호필요아동에게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

2013년도 ○？ 총 40개 시설(생활아동 2,996명) 4,102,315천원 지원

2014년도 ○？ 총 40개 시설(생활아동 3,060명) 4,288,725천원 지원

2015년도
○？ 총 40개 시설(생활아동 3,140명) 2,543,298천원(′15.6월말

현재) 지원

(단위 : 천원)

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

2012
(x-)

3,701,583
(x-)
0

(x-)
-204,388

(x-)
3,497,195

(x-)
3,290,001

(x-)
0

(x-)
207,194

2013
(x-)

5,142,197
(x-)
0

(x-)
0

(x-)
5,142,197

(x-)
4,102,315

(x-)
0

(x-)
1,039,882

2014
(x-)

5,592,953
(x-)
0

(x-)
-346,500

(x-)
5,246,453

(x-)
4,288,725

(x-)
0

(x-)
957,7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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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 고 자 료

참 고 자 료

 지원기준

구 분 지  원  내  용 재원부담

수급자 지원 생계, 의료, 교육 등 급여 국비:시비=50:50

대학입학금 3,000천원이내/인(자립지설 제외)

시비 100％

직업훈련비 600천원이내/인․분기

자립정착금 5,000천원/인(퇴소시 지급)

전세자금 지원 70,000천원(국토해양부)

영양급식비 1.5천원/인․일(보호치료․직업훈련시설 1,500원/일 추가지원)

참고서구입비 초(40천원), 중(60천원), 고(90천원)/인․년
아동용돈 초(6천원), 중(10천원), 고(13천원)/인․월

수학여행경비
초1~3(30천원),초4~6(70천원) 중(100천원), 
고1~2(200천원) 고3(700천원)/인․년

캠프및수련비 초(70천원),중(100천원),고(200천원),대학생등(300천원)/인․년
춘계부식비 6천원/인(5월중)

김장비 6.5천원/인(11월중)

명절위문비 10천원/인․년4회

위안잔치비 10천원/인․년(어린이날)

교복구입비 300천원/인․년(중․고 신입생)

 아동 현황
(단위 : 명)

구 분 계
초등학교

중학교
고등학교 기타

(미취학 등)1~3년 4~6년 1~2년 3년

계 3,500 310 556 880 495 256 1,003

양육시설 등 3,150 280 495 788 415 216 956

공동생활가정
(그룹홈)

350 30 61 92 80 40 4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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